
첨부 1   
가락시장 건어제2경매장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낙찰차액 조정내역

 낙찰차액 감액 조정 : △6백만원(철거비)
○ 용역명 : 가락시장 건어제2경매장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 내용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건어제2경매장

- 용역내용 : 건어제2경매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743ton)

○ 낙찰차액 산출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책정금액(A) 계약금액(B) 낙찰차액(A-B)

금 액 49,189 43,488 5,701

 관련근거

○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 26조(낙찰차액의 감액)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

(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100조(자율조정항목) 제①항 제1호~제4호

자율조정항목 세부 항목

자율
조정 
한도
액외
(A)

① 공사비
01 물가변동
02 관급자재비 변경
03 경유세율 변경
04 공사비 낙찰차액 등
05 긴급복구 선(先)조치
06 전액위탁사업비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관급자재비 변경 (사급자재 전환 제외)
경유세율 변경
공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절감액, 준공정산 감액
긴급복구를 위한 선(先)조치 반영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  
하는 전액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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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가락시장 건어제 경매장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2

낙찰차액 조정내역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

이하 낙찰차액 이라 한다 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

부터 일 이내에 제 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자율조정항목 세부 항목

자율
조정 
한도
액외

공사비
물가변동
관급자재비 변경
경유세율 변경
공사비 낙찰차액 등공사비 낙찰차액 등공사비 낙찰차액 등공사비 낙찰차액 등
긴급복구 선 조치
전액위탁사업비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관급자재비 변경 사급자재 전환 제외
경유세율 변경
공사비 낙찰차액공사비 낙찰차액공사비 낙찰차액공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절감액 준공정산 감액
긴급복구를 위한 선 조치 반영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  
하는 전액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

2004037/이이이/건건건건건/2018-04-02 17:08 이 문문문 문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보보문문보문 외외 반반반 금금금금.

2004037/이이이/건건건건건/2018-04-02 17:08 이 문문문 문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보보문문보문 외외 반반반 금금금금.



2004037/이이이/건건건건건/2018-04-02 17:08 이 문문문 문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보보문문보문 외외 반반반 금금금금.

2004037/이이이/건건건건건/2018-04-02 17:08 이 문문문 문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보보문문보문 외외 반반반 금금금금.



2004037/이이이/건건건건건/2018-04-02 17:08 이 문문문 문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보보문문보문 외외 반반반 금금금금.

2004037/이이이/건건건건건/2018-04-02 17:08 이 문문문 문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보보문문보문 외외 반반반 금금금금.



첨부 3   
가락시장 청과직판(가동)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낙찰차액 조정내역

 낙찰차액 감액 조정 : △3백만원(철거비)
○ 용역명 : 가락시장 청과직판(가동)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 내용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청과직판(가동)

- 용역내용 : 청과직판(가동)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522㎥)

○ 낙찰차액 산출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책정금액(A) 계약금액(B) 낙찰차액(A-B)

금 액 59,819 56,760 3,059

 관련근거

○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 26조(낙찰차액의 감액)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

(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100조(자율조정항목) 제①항 제1호~제4호

자율조정항목 세부 항목

자율
조정 
한도
액외
(A)

① 공사비
01 물가변동
02 관급자재비 변경
03 경유세율 변경
04 공사비 낙찰차액 등
05 긴급복구 선(先)조치
06 전액위탁사업비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관급자재비 변경 (사급자재 전환 제외)
경유세율 변경
공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절감액, 준공정산 감액
긴급복구를 위한 선(先)조치 반영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  
하는 전액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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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시설부대비 조정내역(공사비 연동)

 시설부대비 조정 : 없음
○ 사업단계별 시설부대비 조정

(단위:백만원)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합계

시설부대비(증감) - 0 - - - 0

※ 시설부대경비 산출 기준이 되는 공사비만 적용(미술장식품, 조사용역비, 부담금 제외)

(1) 공사비 낙찰차액과 연계된 시설부대비 증감 : 없음

○ 2단계 공사비 낙찰차액과 연계된 시설부대비 증감 : 없음

- 시설부대비 산출 : 조정금액 × 조정후 요율(%)
(단위:백만원)

구 분1 조정금액
(A)

조정후 요율(%)
(B)

시설부대비
(A×B)

가락시장 건어제2경매장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6

가락시장 건어제2경매장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0

가락시장 청과직판(가동)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3

합계 △9 0.230 0.0207

(2) 공사비 조정에 따른 시설부대비 증감 : 없음

○ 2단계 공사비 조정에 따른 시설부대비 증감 : 없음

- 시설부대비 산출 : 조정금액 × 조정후 요율(%)
(단위:백만원)

구 분 조정금액
(A)

조정후 요율(%)
(B)

시설부대비
(A×B)

없음 -

합계 - 0.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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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부대비 요율 산출 자료
○ 조정 후 공사비

구 분 합계
시설부대경비 산출기준 공사비 미술장

식품비
조사

용역비 부담금
건축비 토목비 조경비 임시건축 철거비 소계

공
사
비

합계 703,157 594,300 74,935 7,972 2,565 13,183 692,955 2,941 1,733 5,528
1단계 262,257 207,497 41,281 2,689 2,565 385 254,417 978 1,334 5,528
2단계 81,559 74,536 3,516 563 0 2,174 80,789 371 399 0
3단계 196,234 185,662 7,343 1,176 0 1,102 195,283 951 0 0
4단계 140,592 126,102 8,669 1,283 0 3,901 139,955 637 0 0
5단계 22515 503 14,126 2,261 0 5,621 22511 4 0 0

※ 조정 전 공사비

구 분 합계
시설부대경비 산출기준 공사비 미술장

식품비
조사

용역비 부담금
건축비 토목비 조경비 임시건축 철거비 소계

공
사
비

합계 703,166 594,300 74,935 7,972 2,565 13,192 692,964 2,941 1,733 5,528
1단계 262,257 207,497 41,281 2,689 2,565 385 254,417 978 1,334 5,528
2단계 81,568 74,536 3,516 563 0 2,183 80,798 371 399 0
3단계 196,234 185,662 7,343 1,176 0 1,102 195,283 951 0 0
4단계 140,592 126,102 8,669 1,283 0 3,901 139,955 637 0 0
5단계 22,515 503 14,126 2,261 0 5,621 22,511 4 0 0

○ 공사비 낙찰차액 및 공사비 조정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 산출 (조정 후)

- 2단계 시설부대비 요율(%) : 0.230%(공사비 80,789백만원)

= 0.23 -
(808-500)×(0.23-0.23) 공사비

(억원)
시설부대비
요율(%)

500 0.23

1,000 0.23

(1,000-500)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관련근거
○ 총사업비 지침 제71조(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

【총사업비 지침 제71조(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 】

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61조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③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정한다.

④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 당해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

침’ 에 의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시설부대비를 조정한다.

※ 제61조 제2항에 따른 경비 : 문화재의 시굴비․발굴비, 임목 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

영향평가비․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용수분담금․개발훼손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생태보전협력금 등「부

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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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자료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 10백만원
○ 공사비 낙찰차액 자율조정에 따른 자율조정 한도액 : 10백만원

※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기준 공사비 : 건축비, 토목비, 조경비, 임시건축, 철거비, 조사용역비
- 자율조정 한도액 산출 : 공사비 낙찰가액 × 10% (단위:백만원)

구 분 낙찰차액 낙찰금액 금회 설정 한도액

2단계 가락시장 건어제2경매장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6 43 4

2단계 가락시장 건어제2경매장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0 3 0

2단계 가락시장 청과직판(가동)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3 57 6

○ 자율조정 한도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현행 총한도액(A) 금회 설정 한도액(B) 변경 총한도액(A+B)

금 액 16,641 10 16,651

 관련근거

○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102조(자율조정 한도액의 설정)

【총사업비 지침 제102조 】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공사비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

조정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되, 그 한도액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 금액만큼 총사업비를 증액하여야 한다.


